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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국



Ⅰ. 일 반 현 황

조직․인력 6과 34팀 243명/231명 (정/현원)

재 무 국 (2022.7.11.기준)

재 무 과
(6팀)

정48/현46

자산관리과
(5팀)

정25/현25

계약심사과
(7팀)

정42/현42

세 제 과
(5팀)

정30/현29

세 무 과
(6팀)

정61/현56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3

※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 별도(재무과3, 38세금징수과6)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자 산 관 리 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24,205,932 23,744,942 460,990 1.9
시 세 23,095,574 20,023,706 3,071,868 15.3
세 외 수 입 238,828 253,930 △15,102 △5.9
보 조 금 1,539 2,030 △491 △24.2
보 전 수 입 등 869,991 3,465,276 △2,595,285 △74.9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3,198,431 3,128,916 69,515 2.2

행 정 운 영 경 비 794,085 803,867 △9,782 △1.2
인 력 운 영 비 792,041 801,642 △9,601 △1.2
기 본 경 비 2,044 2,225 △181 △8.1
재 무 활 동 15,464 3 15,461 515366.7
사 업 비 2,388,882 2,325,046 63,836 2.7
일 반 사 업 비 46,796 32,957 13,839 42.0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666 1,759 △93 △5.3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2,034 8,934 3,100 34.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35 42 △7 △16.7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6,766 4,263 2,503 58.7
시세입 목표달성 19,337 10,914 8,423 77.2
조세정의 실현 6,958 7,045 △87 △1.2
교 부 금 2,342,086 2,292,089 49,997 2.2

재정보전금 1,866,943 1,781,631 85,312 4.8
징수교부금 475,143 510,458 △35,315 △6.9

재 산 현 황 ( 市 )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8,059 106,000(100.0%) 63,998 12,800 (100.0%)

행정재산 56,044 104,740 ( 98.8%) 7,045 5,957 ( 47.0%)

일반재산 2,015 1,260 ( 1.2%) 56,953 6,843 ( 53.0%)



Ⅱ.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정

책

과

제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실

천

과

제

 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1-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로 ’22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시세 목표: 23조 956억원(전년대비 3조 719억원↑, 15.3%↑)
(단위:억원,%)

구 분 ’22년 예산액
( A ) (점유비) ’22년 징수액(4월)

( B )
진도율
(B/A)

계 230,956 (100.0) 71,205 30.8

취 득 세 62,046 (26.9) 22,219 35.8

지 방 소 득 세 60,521 (26.2) 28,835 47.6

재 산 세 38,276 (16.6) 7 0.0

지 방 소 비 세 21,892 (9.5) 5,847 26.7

기 타 시 세 48,221 (20.8) 14,297 29.6

 추진 내용

○ “세입징수 종합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세 징수 목표 달성

-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세입실적 분석 및 목표액 배정(2월)

- ’22년 제1차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개최(5월)

○ 개인소유 법인시공 건축물 및 다주택자에 대한 누락 세원 차단

- 개인 신축 건물 조사계획 수립, 대상자 조사 및 부과(4월~7월)

- 다주택자 가족 간 유상 거래 자료추출, 대상자 확정 및 조사(7월)

○ 부동산 취득 법인 등 적극적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세무조사 계획을 통한 조사대상(’21년 25개→ ’22년 50개) 확대 선정(5월)

‣50개 대상 법인 세무조사 및 시 직접부과 추진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세
징수교부금 475,142,730

258,395,361 193,731,833 23,015,536

1분기 교부금 집행 2분기 교부금 집행 3분기 집행예정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체납자 자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

 ’22년 체납 징수목표액 : 2,100억원

○ ’22.5월말까지 1,545억 원 징수, 목표 대비 73.5% 달성

 추진 내용

○ 저축은행 및 본점없는 제2금융권 4,044개소 일제조사 및 압류·추심

- 농축협·저축은행 1,194개소 조사완료 : 4억원 징수, 151건 18억원 압류(3~6월)

- 새마을금고·신협 2,850개소 조사 진행 중(7~8월)

○ 분양권·임대차보증금 일제조사 및 채권 확보 조사중(6~12월)

- 주택분양권 : 서울시 176건, 자치구 5,001건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 서울시 13,928건, 자치구 104,338건

○ 압류재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체납세금 소멸 방지(연중)

- 실태조사단(뉴딜일자리5명)이 1,429명 체납안내문 부착 등 조사 : 74명 265백만원 징수(3~6월)

- 압류된 보험계약의 분기별 관리 및 실효된 보험계약 즉시 추심(5~12월)

‣ 압류보험 관리기능 세무종합시스템 개선(5월), 31개 보험사중 17개 보험사 495건 조회 의뢰

○ 시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 협업하여 체납차량 집중관리(연중)

- 전국최초 야간음주 단속시 시·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단속: 2회(4월, 6월)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맞춰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9,851건 1,768백만원 징수(6월)

- 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견인: 영치195대· 견인3대, 20백만원징수(7.13)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집행 2분기 집행 3분기 계획 4분기 계획
고액 체납
시세 징수 523,000 130,750 71,206 189,030 189,029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1-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부동산(주택 및 비주거용건물) 공시가격의 균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산정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

 추진 내용

○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 자체연구사업(’20년부터 시행중)

- ’21∼’22년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상·하반기총 2회)

‣ 상반기 연구결과(자치구별·가격구간별 형평성 측정, 7.11완료) 정부에 의견 개진 예정(8월)

‣ 한국부동산원에 이상치 물건(72건), 가격역전현상물건(81건) 조정 요청(’22.1.6.)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율적인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용역(2~9월)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무적·효율적인 조사·평가의 구체적 방안 연구

- 시·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대비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행안부(공시제도 전반)와 경기도(시가표준액)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중

○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연구 추진

- 시가표준액 산정시 지역별·유형별 가격수준 비교산출방식 도입 필요성 도출(’21용역결과)

- 유형별·구청별·가격구간별 비율 조사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4월~9월)

‣ 행정안전부에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구 결과 반영 적극 요구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내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비율연구 항목 추가(’23년도)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연 2회)

‣ 상반기 실적 : ’22. 1. 26.(수) 자치구 직원 54명 교육 실시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2월)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다각적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에 활용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 103,350
97,350 - 3,000 3,000

시스템 구축 비용 - 전문가 자문 수당 전문가 자문 수당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다각적인세제지원으로민생회복도모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지방세 감면
○ 현재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 가중

- 서울시 선별진료소 총 238개소 중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133개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납세부담 경감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건축물 감면 조항 신설
(’22.3.10.공포)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면제

- 자치구도 구세감면조례에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17개구 개정완료, 6개구 추진중)

○ 감면실적: 취득세 6백만원, 재산세(구세포함) 1백만원(’22.6월기준)

※ ’21~’22년 총 25백만원 감면 예상(구세 포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 대 상 : 코로나 피해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내 용 : 임대료 50~ 60% 감면, 관리비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 (기존) 50% ⇒ (확대)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등 감면

○ 기 간 : ’22년 1월 ~ 6월
○ 규 모 : 279억원 예상

○ 실 적 : 총 4,243개소, 984억원 지원(22개월, ’20.2월∼’21.12월)
- 임대료 770억원, 공용관리비 68억원, 납부유예로 146억원 지원효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계속 지원
○ 대 상: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 내 용: 납부기한 연장, 세율인하,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 실 적: 총 104,031건, 941억원 지원(’22.1∼5월)

※ ’20~’21년 지원실적 : 총 834,476건, 8,342억원

 예산집행 : 비예산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전자고지 납부·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 추진

 추진 내용

○ 종이고지 감축을 위한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혜택 확대 추진

- (현 행) 전자고지·납부 납세자에게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혜택 각각 제공

‣ 고지서 1건당 마일리지 최고 500원, 세액 공제 최고 500원, 합계 1,000원

- (개 선)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부여하는 ‘세액공제’로 통합 운영

‣ 납세자 혜택: 현행 최고 1,000원→ 향후 최고 1,600원으로 확대 추진

- 추진계획: ’22.10월「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 예정

○ 전자고지·납부 스마트폰 앱 확대 및 전자고지 신청 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 앱 확대: 기존 4개 → 5개로 확대(3월~)

‣ 기존 카카오‧네이버‧페이코‧신한 앱 외에 ‘토스’ 앱 추가

- 전자고지 신청 편의성 제고(2월~)

‣ ETAX에서 결제회사 QR코드 제공: 결제회사 개별 방문 불필요

‣ 전자고지 신청 실적
(단위: 명)

합계

91,122 37,536 11,236 754 548 41,048

○ AI챗봇 이용 ‘세금 상담’ 서비스 고도화

- 이용 수단 확대: 기존 스마트폰 앱 → PC 비대면 서비스 추가

- 기능 확대: 기존 문자 상담 → 음성 답변 챗봇으로 고도화

- 향후 계획: PC챗봇 시스템개발 및 AI챗봇 학습을 통한 상담지식 고도화(7월∼10월)

 예산집행: 비예산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현장 세무상담 확대로 영세납세자

세무 궁금증 해소 및 절세 방안 지원

 운영 개요

○ 구 성 : 423개동 425명(’20년, 4기) → 426개동 428명(’22년, 5기)

※세무사재능기부와연계한지자체최초민관세정협력사업시행('15.1월)→전국확산('16.6월행안부)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상담 1,853건(’22.5월말), 누적 총 2만 8천여건(’15~’22.5월)

 추진 내용

○ 제5기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1월~12월)

- 서울시 트위터 및 전광판·시민게시판·지하철역사 마을세무사 홍보글 게시

- 리플릿·포스터 제작 후 자치구 및 다중시설에 비치, 홍보 협조 요청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서비스 운영(6월)

- 복지관 내 사전 상담예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1:1
대면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상반기 1회 10명 상담)

 향후 계획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서비스 지속 운영(7월~)

- 복지관,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설 등 정기(월1회) 방문상담 실시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시 현장 세무상담 부분 지원

○ 마을세무사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12월)

- 우수 활동자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활동실적 저조한 세무사 독려 등

- 마을세무사 사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 지속적 발굴(상시)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16,750 600 800 1,000

명판 및 홍보물 제작 현장상담 등 현장상담 등
현장상담, 실무협의회,

표창 수여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연계·일자리 등 체납자 맞춤형

경제재기 지원 및 성실납세자로 전환

 추진 배경

○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체납자 지원 필요

 추진 내용

○ 서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일자리 등 맞춤형 체납자 경제재기 지원

   

구 분 대 상 내 용

계속
사업 복지지원

60세이상  1,837명
※(’21년) 65세이상→(’22년)60세이상

무재산, 고령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

신규
사업

일자리지원 40세 ~ 59세  3,186명 무재산, 무직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정보 알선

회생 등 지원 복지·일자리 지원 대상 중 필요한 경우 무재산, 채무과다 체납자 회생 파산 안내 

○ 뉴딜일자리 등 활용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을 위한 전문상담사 상담

-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 3명(3~12월까지 10개월 근무)

- 생계형 서민체납자 5,023명 발굴 : 1,673명 조사, 122명 상담

‣ 복지지원 확정 17명(기초수급 3, 기타 14), 일자리 확정 1명, 심사중 96명(복지 69, 일자리 20, 회생파산 7)

○ 서민체납자의급여압류제한은서울형생활임금월 224만원적용(지방세체납자급여압류제한월185만원)

○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완화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뉴딜일자리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101,171

5,756 21,180 37,117 37,118
계획서 수립 및 뉴딜

일자리 인력 교육
생계형 체납자 발굴
상담,지원,실적관리

생계형 체납자 발굴
상담, 지원,실적관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평가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서울형품셈 등 공통기준으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의 과다 지출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조기발주 적극 지원

 계약심사 개요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자치구 :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함

○ 대상사업 :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등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전문 공사
(조경, 전기, 통신, 설비) 용 역 물품 제조․구매 민간위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사무, 시설 위탁사업
(금액제한 없음)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설계변경 공사 포함

○ 심사내용 : 산출금액‧물량‧표준품셈‧제경비요율‧시장단가 등의 적정성

 추진 내용
○ 최근 3년간총 9,660건 7조 9,510억원심사, 3,196억원절감(절감률 4.0%)

<연도별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22.6월 2,034 1,699,105 1,633,081 66,024 3.9%

2021년 3,715 3,045,855 2,931,964 113,891 3.7%

2020년 3,911 3,206,059 3,066,284 139,775 4.4%

○ 적정 원가 산정 및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재정집행 지원
- [서울형품셈] 표준품셈에 없거나 상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을 잘 반영한 서울형
품셈을 민․관 협업방식으로 개발 ※5개분야8건현장실사중(‘22.12월개발완료예정)

- [사전검토제] 계약 사전절차(건설심의 등) 진행 중 병행 검토로 심사기간 단축
‣6월말 실적 : 공사분야 905건 중 사전검토 177건(사전검토율 19.5%), 처리기간 2.8일

- [유사사업 통합심사] 기관별 발주하던 유사사업(가로등 개량공사 등) 일괄신청
통합심사로 심사 효율 도모 ‣6월말 실적: 190건중163건심사(86%), 처리기간2.8일

 예산집행현황 및 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품셈개발 지원 비예산 계획수립 현장실사 현장실사 품셈개발완료

계약심사前사전검토제 비예산 계획수립,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유사사업일괄신청통합심사 비예산 계획수립, 통합심사 통합심사 통합심사 신규 유사사업 발굴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추진 내용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22년 6월말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총 7회 개최, 44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12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중대재해예방능력을갖춘업체선정으로종사자및시민의안전보건확보(1월~)

- 입찰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실업체 패널티 부여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1.20) 및「협상계약 정량평가 표준안」(2.14) 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점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평가 신뢰도 제고(2월~)

- 수행능력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계약 가점 평가방법 변경, 변별력 강화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 등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10종)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140,306 35,076 35,076 35,076 35,078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037 4,000 3,100 9,968 9,969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현 시금고 약정기간(’19.1.~’22.12.) 만료 도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시금고 선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차기 시금고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3. 1. 1. ~ ’26. 12. 31.(4년)

○ 재정규모 : ’22년 예산 47.7조원(일반 31.3조, 특별 12.9조, 기금 3.5조)

○ 금고은행 : 1금고 신한은행(일반회계, 특별회계), 2금고 신한은행(기금)

 추진 내용

○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등 평가 강화

○ 시민이용 편의성 증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참여 유도로 사회적 책임 강화
- 비대면 추세에 맞춘 ATM 수, 녹색금융 이행실적 평가항목 등 신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투명한 선정 절차로 시정 신뢰도 제고

< 2022년 3∼4월 > < 2022년 4월 > < 2022년 6월 >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입찰설명회 및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금고 선정

 시금고 약정 체결

○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적기 지원
- 소비투자분야 우선 지출, 상반기 신속집행 등 부서협력을 통한 전략적 세출집행

 향후 계획

○ 2금고 인수․인계(우리은행→신한은행) :~12월

○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예금 분할예치, MMDA 가입 등 적극적 자금 운용으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추진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금 운용 비예산 자금운영 계획수립(3월)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2개 기관 276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작성 : ~3.18.

○ 결산검사 실시 : 4.12. ~ 5.16.(35일간)

※ 최근 3년간 결산검사의견 현황 : ’22년 97건, ’21년 77건, ’20년 66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5.31.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8회 정례회) : 6.10. ~ 6.21.

○ 시누리집 게시 : 6.21, 결산 결과 고시(시의회 승인 후 5일이내) : 6.23.

○ 시민참여결산 실시 : 7월~ 8월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결산제도 개선 등 : 7월~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 추진 205,410
4,856 194,225 1,000 5,329

계획수립 및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및 승인 시민참여결산 사후 관리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4-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4-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4-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시책사업 필요재산 확보를 위해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발굴 및 중앙정부․

교육청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해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추진 내용

○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및 노후청사 활용 방안 마련

- 시유건물 전수조사 완료된 서남권(’21.5), 서북․도심권(‘22.5)의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등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카드DB화 구축 중(~10월)

‣시유재산과 주변 일대 개발 가능 정보를 시유재산 정보시스템에 구축

※ 단계별로 시유건물 전수조사 실시 : 동북권(’22.1~), 동남권(’23.1~)

- 30년 이상된 노후 시유건물 중 ‘증축 가능’ 시설 활용방안 마련 용역 중(5월~)

‣노후 저활용 시유재산(’21년 전수조사로 5개소 선정) → 개발 용역 의뢰(공공개발기획단)

○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한 협력 모델 구축

- 교육청과 폐교부지 및 저활용 학교 건물을 이용한 공동개발 협의 중(4월~)

‣방과 후 과정 및 돌봄 운영 등 학생 지원시설과 환경․문화 예술 공간 등 시책사업

공간으로 공동 개발하여 상생 모델 구축

- 기획재정부 소관 복합개발 가능한 노후 국유건물을 캠코(국유재산관리기관)에서

발굴 중으로 캠코의 사업계획 추진 시 공동개발 참여 협의 중(3월~)

‣국가 소유의 노후화된 공공청사의 재건축시 우리시와 건축비용 공동부담 및 도시

계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국가청사+市 공공시설」복합개발 시행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추진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입체적 확보

비예산 타기관(중앙정부, 교육청)
노후청사부지조사

노후청사개발용역발주
타기관(중앙정부, 교육청)

업무협의

노후청사개발용역(계속)
중앙정부, 교육청과

업무회의

노후청사개발용역(계속)
중앙정부, 교육청과

업무회의



4-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시 차원의 체계적 재산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

하고 시유지 지적 정리 등을 통해 시유재산 가치 증대

 추진 내용

○ 공유재산 총조사로 누수 없는 재산 관리 실시

- 재산관리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조사로 실태 파악의 한계

-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 매년 1개 권역씩 현장 조사 실시

‣ ’22년에는 서북권(은평 2,371필지․마포구 3,604필지)시유재산 서면조사후 현장확인

‣ 은평구(305필지현장확인및측량완료), 마포구(311필지현장확인완료및측량중, ~ 8월)

- 총조사 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매각가능 재산은 매각,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추진

○ 시유지 지적 정리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일단의 시유지를 단일화 사업을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 및 재산가치 제고

‣ ’22년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홍제동내부순환도로, 남현동주차장 등

○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의 시민이용 활성화 및 세입증진 도모

- 매각‧대부 가능 시유지 상시 공개(분기별 현행화), 시민 활용을 위한 공개매각(2회)

○ 국가‧서울시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 추진

- 파출소 및 치안센터로 활용 중인 시유재산과 중랑물재생센터 등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간 교환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진행 중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유재산 총조사 비예산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차년도대상지선정등

단일화 사업 100,000 - 50,000 50,000
사업대상지확정, 업무협의 기초측량 실시 확정측량, 공부정리 공부정리, 지가재조사의뢰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부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산관리

 추진 내용
○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매년 5회계연도(’23~’27)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

-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 작성(6~7월) 후, 재산총괄관이 전체 중기계획 수립
및 시의회 제출(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관리계획 사후관리 체계 마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사전 적정성검토 대상 확대

 대상 확대: 330㎡이상 매입, 신·증축 → 기존+90㎡이상 매각, 교환 포함(7월~)
 시유지에 다른 지자체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사전심의(조례 개정 추진중)

- 공유재산관리계획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안건별 DB 구축(~9월)

○ 무단점유 시유재산 발굴을 위한 지적측량 실시

- 재산총괄관 중심의 공유재산 현장 총조사 실시 후 무단점유 의심토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밀실태조사(지적측량) 용역 추진 중(5월~11월)

 은평구(45건 측량, 무단점유 27건 발굴), 마포․서대문구(120건 측량 중)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022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임차소상공인등의위기극복지원을위한임대료감면병행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밀실태조사 100,000
- - 100,000 -

사업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Ⅳ. 세입·세출 예산 현황

 세입예산 (2022.5.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액(A) 징수액(B) 진도율(B/A)

계 24,205,932 10,406,682 43.0%

시 세 23,095,574 7,120,465 30.8%

세 외 수 입 238,828 74,738 31.3%

보 조 금 1,539 1,379 89.6%

보 전 수 입 등 869,991 3,210,100 369.0%

 세출예산
(2022.7.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a)

사고이월
/예비비
(b)

예산현액
(A)=(a+b)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A/B)

합 계 3,198,431 807 3,199,238 900,802 2,298,436 28.2%

재무과 795,288 135 795,423 394,561 400,862 49.6%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8 - 808 322 486 39.9%

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69 - 269 236 33 87.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11 - 211 44 167 20.9%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퇴직금 지급 110 135 245 175 70 71.4%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 - 27 7 20 25.9%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 - 101 34 67 33.7%

서울계약마당시스템운영및공공구매업무추진 140 - 140 34 106 24.3%

기본경비 1,581 - 1,581 811 770 51.3%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 - 792,041 392,898 399,143 49.6%

자산관리과 27,544 - 27,544 27,059 485 98.2%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10,400 - 10,400 10,227 173 98.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07 - 1,507 1,316 191 87.3%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7 - 127 30 97 23.6%

기본경비 47 - 47 24 23 51.1%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63 - 15,463 15,462 1 100.0%

계약심사과 104 - 104 52 52 50.0%

계약심사 업무추진 35 - 35 18 17 51.4%

기본경비 69 - 69 34 35 49.3%



구 분 최종예산
(a)

사고이월
/예비비
(b)

예산현액
(A)=(a+b)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A/B)

세제과 1,873,834 97 1,873,931 21,419 1,852,203 1.1%

재정보전금 1,866,943 - 1,866,943 14,740 1,852,203 0.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5,005 - 5,005 5,005 -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9 - 179 97 82 54.2%

마을세무사 운영 19 - 19 19 - 10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 - 1 - 1 0.0%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1,547 - 1,547 1,387 160 89.7%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15 97 112 97 15 86.6%

국고보조금 반환 1 - 1 1 - 100.0%

기본경비 124 - 124 73 51 58.9%

세무과 494,625 132 494,757 454,305 40,452 91.8%

시세 징수교부금 475,143 - 475,143 452,127 23,016 95.2%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69 - 269 264 5 98.1%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69 - 869 131 738 15.1%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 - 304 29 275 9.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3 - 293 53 240 18.1%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 - 100 18 82 18.0%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50 - 1,950 897 1,053 46.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21 - 1,921 480 1,441 25.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분담금

12,690 - 12,690 - 12,690 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132 132 - 132 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1 - 941 221 720 23.5%

기본경비 145 - 145 85 60 58.6%

38세금징수과 7,036 443 7,479 3,406 4,073 45.5%

고액 체납시세 징수 580 443 1,023 672 351 65.7%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 - 2,229 810 1,419 36.3%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4,149 - 4,149 1,885 2,264 45.4%

기본경비 78 - 78 39 39 50.0%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6 31 5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2 10 2 - -

건 의 사 항 17 14 3 - -

기타(자료제출 등) 7 7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압구정동 390번지는 시유지이

나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

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

며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

서 재무국의 시유재산 사용 실

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거 매년 재산관리관 주도로 무단

점유 시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36, ’21.4.7.)

◦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지적공부, 등기

사항증명서 대조를 통한 등기 누락여부 파악과 현장 점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재산관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21.5.12.)

◦ 기존의 재산관리관 주도 정기실태조사와 더불어 총괄관리관

(자산관리과)과 각 재산관리관이 협업하여 현장 전수조사 시행

- 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0857, 22.4.13)

․’22년에는 서북권(은평 2,371필지․마포구 3,604필지)시유재산 전수조사

후 현장확인

․은평구(305필지 현장확인 및 측량완료), 마포구(311필지 현장확인 완료 및

측량중, ~ 22.8월)

- ’22년도 은평․마포구 시범사업 추진후 최적 조사방안을 마련하여

’23년도부터는 전 자치구 확대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

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

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

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

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

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세수추

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난 5년간 전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적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도

5년 평균 예산대비 15.1% 초과징수가 발생하였음

◦ 최근 지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제한과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2년 이상 지속된 가격상승도 인상폭의 감소가 시작됨

◦ 다만, 주택 외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거래는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고, 향후 정부의 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거래세 완화 정책 기대감과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잠재된 소비 정상화 등이 기대되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10대 의회 출범이후 한국지방

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

구해 오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출연금 규모가 일부 조정된 것

외에는 발전이 없음. ①한국지

방세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

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

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

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

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

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바라고, 관

철될 때까지 행안부와 타지자체

와도 협의하기 바람. 상기 언급

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심사 시까지 제출하

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① 재단법인화 관련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 법률지원과 ’18.11.16)

◦특수법인인 기타법인은 민법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기 불가

※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질의 및 회신결과(’19.4.8)

② 출연대상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관련

○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을 하고 있음

-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0.28 개정건의

※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 검토

③~⑤ 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관련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월)

○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횔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의뢰(‘21.9.16.)

- 연구기간 : 2021.10월~2022.7월 (10개월)

□ 향후계획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 개선방안 수립시 개선 사항 검토 및 관리

◦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관리 개선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
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
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
침.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
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추후라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던지 내부적
으로라도 진언을 하시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비전2030은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주로 ①세출구조조정으로 하고

보조적으로는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②지방세 세입증가분을 감안하여 기획된 사업임

◦ 재산세를 언급한 것은 지방세의 많은 재원 중 하나만을

예시로 든 상황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

◦ 향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비전 사업의 기획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기조실, 언론과 등)에 협의하겠음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

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안건 통과율이 96%

에 달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

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사업

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상정 전 의회 의결 없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 공문발송,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 중에 있음

◦ 또한 관리계획 의결 후에도 삭제된 안건 및 관리계획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과 전

상임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결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 향후에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 상정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절차 확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투자심사 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절차이행 준수 안내

-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 상담시 의회 예산 편성권 존중 안내

- 심의회절차미준수시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미편성 조치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사원이 작년 6월 SH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올해

4월 市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

보 받은 바 있으며, 위탁 시유

재산 처리 부적정 사례 및 시유

지 위탁 관리 업무 철저 등의

주의를 받았음. 세입결손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의 방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위탁 시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125필지 조치완료(~’22.6.)

- 대부계약 체결 14건, 변상금 부과 및 매각 7건,

측량 71건, 지적정리 1건, 행정재산 전환 추진 17건,

소송 및 원상복구 조치 등 15건

◦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 재산조회 및 압류 추진

- 변상금 체납자 중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자 16명 압류조치

완료(‘22.6월)

◦ 향후에도 위탁 시유재산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을 한국

세무사고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상담을

1건도 하지 않은 마을세무사가

전체의 50%임. 서울시 마을

세무사라는 경력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한 양식 개선 및 실적 제출 독려

- 수기 작성 시 상담내용 기록카드 작성 생략 안내(’22.1월)

- 활동요령 안내문, 상담실적 작성법 카드뉴스 밴드 게시(’22.1월)

◦ 실적 저조 세무사 등 74명 해촉 후 신규 위촉(’22.1월)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홍보용 리플릿·포스터 제작·배포, 시 홈페이지 게시(’22.1월)

- 전광판 등 표출 홍보,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22.3월)

◦ 마을세무사 밴드 개설 및 활동 모니터링(’22.1월)

- 마을세무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밴드 개설·운영

- 마을세무사 경력 영업수단 이용 주의 요청 안내문 밴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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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되었

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들이 있음. 이는 의회의 의결

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부서에 관리계획 가결 이후 사업 진행 취소 시

관리계획을 재상정 해야함을 재차 안내하고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음

(자산관리과-12123호, 2021.11.25.)

○서울시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선정해 주

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

음.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함에

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업체를 선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협회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

체에 몰아줄 우려가 있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존 방식인 확정순번제가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업자추천제 활용에 대한 협조

요청(’18.7.6)이 있어 감정평가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공정성을 당부하는 공문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발송하였으며(자산관리과-141, ’22.1.5),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

안을 9월 302회에 제출했다가

11월 303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 세제과장, 재

무과장이 모르고 있음. 2022

년 예산을 심의해야할 시기에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충분

히 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안은

다음연도 예산심의 정례회 전 회기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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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편의

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소관실

국 위원회 중 외부위원에게 지

급한 수당내역의 제출을 요구하

였으나 누락하였으며 법적근거

가 없는 위원회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거 마련 후

별도로 보고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 요구자료에 대하여

재무국 소관 상설 위원회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

◦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요구자료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부동산취득세자문회의의 상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출완료함(‘21.11월)

○조례를 통해 감면되고 있는 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있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

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지원이

사업 효과성 면에서우월할수

있으니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

로줄여가야할 것임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연구 용역 추진(’22년 9월말까지)

- ‘22. 7. 13.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정책수단의 적합성과 서울시세감면)

□ 향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시세 감면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

기한 도래 시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지방세 체납 결산서의 가독

성이 떨어지게 계상되고 있

으니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 규모를 한

곳에 모아 결산서에 계상해

줄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 및 38세금징수과에서

나누어 계상

- 세무과 : 자치구에서 위임징수한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계상

- 38세금징수과 :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시세만(1천만원 이상) 계상

◦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와 38세금징수과에서

각각 처리하던 방식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원화하도록 추진

- ’21.7월 2022년 세입예산편성 부터 38세금징수과에서 업무처리

○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일

반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

근무시간이 더 많음. 직원

들의 눈치 보기 야근이 우

려되는 바 일과 삶의 균형

을 위해 팀장급부터 솔선수

범해 줄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실시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주무관의 비율이 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재무국 소속 팀장급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최대연600시간, 월평균50시간이내)를

준수하도록안내(2021.11.24.)하였고,

◦ 앞으로도 부서장이 팀장급 초과근무 총량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무국 소속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

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

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 공매시에도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압류부동산·자동차의

체납처분 중지 후 결손처분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장기 소액채권

(185만원 미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 연구를 강화하여 결손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시유지의 연간 매도계획을

마련하여 세입·세출 추계

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고, 무단점유 변상금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매년 세입 편성 전 대규모

사업시행기관(SH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차년도

시유지 매입 계획을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반영하고 있음

- 2023년도 시유재산 매입계획 파악하여(’22.6월) 세입추계반영

◦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 해소를 위해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 중이며,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조치 하고 있음

- 2022년도 체납징수계획 수립(’22.4월) 및 분기별 재산조회·재산압류

조치중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사용에 부서에서 번거로움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

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은 발주부서 담당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 견적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적정 업체를 찾기

위한 발주 담당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달기회가 없었던 신생업체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행정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여 발주담당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등을 통한 안내 완료(‘22.1월)

○자의적 조세행정은 기초자

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구 세입

으로 재정자립 재원도 충당

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구에

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감면

하는 것은, 서울시 세입의

감소 뿐 아니라 교부세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

므로, 감면 결정전에 미리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를 마

련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자치구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즉,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 권한으로, 감면 결정 전

사전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자치구의 무리한 감면 결정은 다른 자치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시 및 자치구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실효적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 ‘22년 3월중 시 및 자치구 조례 담당 영상회의 개최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 또는 수시 자치구 동향 파악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시세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

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종합대책

수립 및 세입실적 분석을 통한 시세입 징수목표 초과달성

-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수립 및 시·구 합동영상회의(5월)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지도감독, 교육실시

- 법인시공 개인 신축건물 조사계획 수립, 대상자 조사 및 부과(4월~7월)

- 세무조사 계획을 통한 조사대상(’21년 25개 → ’22년 50개) 확대 선정

50개 대상 세무조사 및 시 직접부과 추진

◦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으로 시세징수 효율화 추진

-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강화, 제2금융권 일제조사, 분양권 내역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

고 있는 최00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

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

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

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1가단5079137 소유권 확인 소송 피고보조참가 신청(’21.5.21.)

- 원고: 이00(최00 전 회장의 부인)외 3(최00 전 회장의 자녀)

- 피고: 최00 전 회장

◦ 우리시 피고 보조참가 소송 신청(’21.5.21)

- 에스앤엘 파트너스(신영무 외3) 변호사 선임(’21.7.5.)

- 우리시 피고 소송대리인 답변서 제출(’21.12.21)

- 우리시 피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22.4.6)

◦ 1심 법원 각하판결(’22.5.13), 확정종결(’22.6.9)

◦ 압류동산에 대하여 소송확정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여 체납세금에 충당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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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 지방세 체납건수, 체납

금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데, 징수액은 제자리 걸음

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

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함.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

액 특별정리기간 등 서울시

체납행정을 강화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외국인 체납자 거소지 등 정보확인을 위한 건의(행정안전부)

- 외국인등록대장 조회 일원화, 체납자 입국 시 입국통보, 출국제한

신설 등

◦ 외국인 대상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제작․홍보

- 14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재․

팝업공지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외국인 보험 조회(39천명) 및 압류

- 귀국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압류 대상 확인(522명, 808건)

- 휴면보험금 압류 대상 확인(287명, 287건)

- 자치구별 압류 및 추심 실시 통보

◦ 외국인 체납 중 주요 체납액인 개인분 주민세를 관광세 또는

체류세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과제 행안부 제출(’22.4.11)

□ 향후계획
◦ 자치구와 협업으로 외국인 체납 일제정리 실시

- 서울시 전체 외국인 체납자 8만 명 중 99.8%가 자치구 소관으로

외국인 체납 일소를 위한 25개 자치구 일제 정리 기간 추진

◦ 외국인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체납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 ‘내 손안의 서울’, ‘리빙 인 서울’ 책자 내 서울시 세금 안내 수록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센터) 상담사 세금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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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

이 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낮아서울시가 지방

세 징수율을높일 수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 등 사기진작

을 위한 방안을 건의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한 홍보활동 및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재산은닉에 대응하는 신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로

’21년 세입목표보다 117.3% 초과달성

- ’21년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자기앞수표 발행

조사, 영치금 압류 실시

- 체납자 배제 상속재산 확인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적극 수행

-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처분

- ’97년 부도 후 ’09년 청산된 한보철장 체납세금 추적 징수

- ’20년간 폐업법인 체납자 추적하여 건물주 행세 임차인의 채권압류

-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차량공매, 공탁금, 특허권 등 압류

◦「체납처분 중지」제도를 통한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리

- 실익없는 부동산·자동차의 등기부 등 정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 실시

◦「납세담보」제도를 통한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 확보 지속 실시

- 압류 선착주의의 예외로 ‘납세담보’를 통한 선순위 채권확보가 가능

-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담보 중점 추진을 통한 체납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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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

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

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함.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세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

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필요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가독성과 홍보효과가 높은 서울시 옥외매체에 3주간 집중 노출

- 자치구 소식지(’21.12월 호) 게재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변경하는 제도개선 과제 행안부 제출(’22.4.11)

◦ 향후에도 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 서울시 주요 SNS 계정, 내손안의 서울, 팟캐스트 등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 전광판 등 주요미디어와 가로게시대 홍보를 동시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25개 자치구 소식지 게재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

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

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

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

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

요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

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

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

는 것으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금년 세입은 과거 5년의 징수추이 등을 반영하고 세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 징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과학적

추계하였음

◦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 예산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장적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함

- 정부도 금년 예산은 전년 본대비 19.8%, 추경대비 7.8% 인상

하여 추계

◦ 특히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다소 적극적인

세입확장(전년대비 15.3% 인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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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
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확대검토 필요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의 피해 최소화
◦ 대상: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 지원실적
(22. 1월~5월 말 현재) (단위: 건,억원)

합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104,031 941.2 103,795 456 180 485 56 0.2

※ ’20~’21년 지원실적: 총 834,476건 8,342억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납세지원 지속 추진
-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례 등에

의한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지원하고자 함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
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
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
획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
단체 간의 조합 설립은 지방
자치법에근거를두어야함에

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입
법수단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에 설치근거를 마련한것으
로, 법령체계에 전혀맞지않
을뿐아니라, 그속내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행
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
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인 행태임. 지방세 체납을 담
당하고있는 재무국의 적극적
인 대응이 필요하며지방자치
권침해 관련지방의회의 협
조가 필요하면돕겠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세조합 설립 추진경과

-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관계부처 합동, ‘19.6.5.) 안건 포함

- 지방세조합 설립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20.12.9.)

- 행안부 주관 17개 시·도과장 회의(‘21.5.10.)

※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구성 및 설립지원 TF 임시조직 운영

경기도에서 명목상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대표를 맡기로 결정

- 경기도 주관 시․군 조합업무 담당자 조합설립 실무 협의회(’21.8.18.)

□ 향후계획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분석 및 시의회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우리시 실익분석 등 업무추진시 시의회와 협의 예정

◦ 중립의견 유지하나 향후 조합업무 진행사항에 맞춰 추진 대응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82년도에 한강 재정비 사업

으로 설치된 한강둑부지가

도로부지로되어있지만 현재

도로기능을못하고있어 이

부지에 ’20년도에 정부지원사

업인생활SOC 사업을 추진

하여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하는 등

진행 중임. 다만 이 부지의

일부(1,718㎡)는 시유지로

써자치구에서매입이 어려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24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

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생활SOC사업은 자치구 고유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 시에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토지 매입하거나 재산을 교환하는 방안이

시유재산 관리․보존에 타당함

- 이에 따라, 동 재산의 유지·보존 책임이 있는 재산관리관인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구유지와 재산 교환 추진 중임

○영등포구 종합시장 토지는

민간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

(공유지분: 계단, 복도)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주민들

이 일일이 소송하여 정리하

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의사항 관련 소송은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으로써,

소송이 종결(‘17.11 화해권고결정)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

(‘18.2월)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입증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가

있을 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 입증자료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매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市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함(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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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와 같은 민원인

의 내방이 많은 부서는 사

무실 공간을 넓게 재배치하

는 것을 건의함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과 내방인은 대부분 내부직원임

◦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계약심사과 사무실 직접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대면업무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분산사용 함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음

◦ 사무공간 배치 총괄부서(총무과)에 협조 공문 발송(’22.1월)

- 사무공간 재배치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협조요청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직급별 재택근무 현황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서울런 사업 관련 계약심의위
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재무국 팀장이 주무관에 비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사유
(서면보고 요청)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오세훈 시장 이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
였음. 이 결과가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진행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
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정부와
협의내용도 보고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가표준액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부 건의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하겠음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수당
지급 근거 및 상설 설치 관련
보고 요청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평
가법인에 지급한 내역(금액순
으로)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 ‘22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자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


